질의44: 회사가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회사의 청산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청산인의 책임은 어떤것이 있는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는어떻게 부담하는가?
답변: 회사의 영업집조가 말소당한다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불법경영 회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의 한가지이다. 회사에서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청산위원회을 조직하여 청산을 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위원회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된다.
 영업집조 말소는 회사의 행정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고 회사의 민사책임(채권·채무)의 부담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의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서 영업집조를 말소 당한 상황이 부동함에 따라 청산주체(즉 전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도 부동하다.
1. 등록자본이 진실하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거나 허위 증명서류 또는 기타 

기편성 수단으로 회사를 등기하여 영업집조를 말소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해야 할 투자금중 실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2. 회사 설립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내에 생산 경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연속 6개월 이상 임의로 생산 경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를 말소하게 되는데 전자일 경우 회사 설립후 생산경영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상업활동에 종사한 기록이 없을 것이며 이런 경우 채권채무관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투자자가 청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자동적으로 생산을 중지하기 이전의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투자자가 청산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3. 회사가 파산·해체·청산 결속후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미 채권·채무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므로 투자자가 법률규정 또는 계약 의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회사 해체후 투자자가 청산을 진행하지 않고 사사로이 회사 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4. 규정에 따라 연도감사를 받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 적으로 회사에서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위법업무에 종사하거나 또 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결핍하거나 또는 채무가 과중 한 등 원인으로 의식적으로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고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기를 기다 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회사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청산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회피를 위해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을 사사로이 분배한 상황이 있는가에 유의하고 이런 상황이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투자 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침권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영업집조 위조·변조·임대·양도 등 행위로 영업집조를 말소당할 경우 영업 집조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영업집조가 가짜이므로 법인자격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투자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집조 임대· 양도한 회사에 관해 그 행위가 회사 채권자의 이액을 근본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에게 청산을 진행하여 이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청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일정한 범위내의 상환책임과 청산책임 두가

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상환을 거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청산인이 일정한 기간이내에 청산을 조직하지 않음으로 회사 재산의 훼손·분실·감가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 재산을 사사로이 분배하여 채권자의 이익에 실제적인 손실을 줄 경우 상응한 투자자는 이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에 대해 침권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2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2004年）제191조 


� “최고인민법원기업에서설립한기타기업이말소되거나생산중지후민사책임부담문제에관한답복”(最高 人民法院关于企业开办的其他企业被撤消或者歇业后民事责任承担问题的批复 1994年) 제3조


� “최고인민법원기업에서설립한기타기업이말소되거나생산중지후민사책임부담문제에관한답복” 제3조


2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198조, 제218조 





